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〕의회규칙 제30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」(이하 “수당지급규

정”이라 한다)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,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

및 명예퇴직 예정일,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

법,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칙은 증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준용) 증평군의회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은 「증평군 지방공무원

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군수”는 “의장”으로 본

다.

부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
